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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위험등급 : 1 등급 

[ 매우 높은 위험 ] 

도이치자산운용(주)는 투자대상 자산의 종류 및 위험도 등을 

감안하여 1 등급(매우 높은 위험)에서 5 등급(매우 낮은 

위험)까지 투자위험등급을 5 단계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분류기준에 따른 투자신탁의 위험등급에 대해 

충분히 검토하신 후 합리적인 투자판단을 하시기 바랍니다. 

 

 

 

이 투자설명서는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대한 

투자설명서의 내용중 중요사항을 발췌한 요약 정보를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수익증권을 매입하기 전에 

반드시 증권신고서 또는 정식 투자설명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1. 집합투자기구 명칭: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2. 집합투자업자 명칭 : 도이치자산운용(주) 

3.판 매 회 사: 

경남은행,국민은행,대신증권,동양종합금융증권,부산은행,유진증권,하나은행,하나대투증권,한

국투자증권,SK 증권 

4. 작 성 기 준 일 : 2009 년 2 월 28 일 

5. 증권신고서 효력발생일 : 2009 년 5 월 2 일 

6. 모집(매출) 증권의 종류 및 수 : 투자신탁의 수익증권 (10 조좌) 

[모집(매출) 총액 : ] 

7. 모집(매출) 기간(판매기간) : 일괄신고서를 제출하는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계속 모집할 수 있습니다. 

8. 집합투자증권신고서 및 투자설명서의 열람장소 

가. 집합투자증권신고서 

전자문서 : 금융위(금감원) 전자공시시스템 → http://dart.fss.or.kr 

나. 투자설명서 

전자문서:금융위(금감원)전자공시시스템→http://dart.fss.or.kr, 

집합투자업자홈페이지→www.deam-korea.com,금융투자협회 홈페이지→www.kofia.or.kr 

서면문서 : 집합투자업자, 금융위원회, 각 판매회사 

9. (안정조작 또는 시장조성 관련) : 해당사항 없음 

 

※ 이 간이투자설명서는 효력발생일까지 증권신고서의 기재사항 중 일부가 변경될 수 

있으며, 개방형 집합투자증권인 경우 효력발생일 이후에도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금융위원회가 투자설명서의 기재사항이 진실 또는 정확하다는 것을 
인정하거나 그 증권의 가치를 보증 또는 승인하지 아니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또한 이 집합투자증권은「예금자보호법」에 
의한 보호를 받지 않는 실적배당상품으로 투자원금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투자에 신중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간이투자설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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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자결정시 유의사항 안내] 

1. 투자판단시 증권신고서와 투자설명서를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위험등급 및 적합한 투자자유형에 대한 

기재사항을 참고하고, 귀하의 투자경력이나 투자성향에 적합한 

상품인지 신중한 투자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3. 증권신고서, 투자설명서상 기재된 투자전략에 따른 투자목적 

또는 성과목표가 실현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4.  과거의 투자실적이 장래에도 실현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5. 파생상품에 투자하는 집합투자기구의 경우 파생상품의 가치를 

결정하는 기초변수 등이 예상과 다른 변화를 보일 때에는 당초 

예상과 달리 큰 손실을 입거나 원금전체의 손실을 입을 수 

있습니다. 

6. 판매회사는 투자실적과 무관하며, 특히 은행, 증권회사, 보험회사 

등의 판매회사는 단순히 집합투자증권의 판매업무(환매 등 

판매행위와 관련된 부가적인 업무 포함)만 수행할 뿐 판매회사가 동 

집합투자증권의 가치결정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7. 집합투자증권은 집합투자기구의 운용실적에 따라 손익이 

결정되는 실적배당상품으로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며, 

특히 예금자보호법의 적용을 받는 은행 등에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경우에도 은행예금과 달리 예금자 보호를 받지 못합니다. 

8. 투자자가 부담하는 선취수수료 등을 감안하면 투자자의 

입금금액중 실제 집합투자증권을 매입하는 금액은 작아질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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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집집합합투투자자기기구구의의  개개요요 

1. 명 칭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종류) 클래스 종류 A 종류 C1 종류 C-I 

금융투자협회 펀드코드 66013 66014 71726 

 

2. 모집예정기간 :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 모집 개시 이후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영업일에 

한하여 모집 및 판매됩니다. 

 

3. 모집예정금액 : 10 조좌 

주 1) 모집(판매)기간은 정해지지 않았으므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속 판매 가능합니다. 

주 2) 모집(판매)기간동안 판매된 금액이 일정규모 이하인 경우 이 집합투자증권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주 3) 모집(판매)예정금액이 줄거나 판매 예정기간이 단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판매회사 

및 운용사의 홈페이지를 통해 공시됩니다. 

 

4. 펀드존속기간 :  

이 투자신탁은 추가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으로 별도의 신탁계약기간을 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의 신탁꼐약기간은 일반적으로 투자신탁의 존속기간을 의미하는 

것으로 수익자의 저축기간 또는 만기 등의 의미와 다를 수 있습니다. 

주 1) 법렬 또는 집합투자규약에 의거 1 개월간 계속하여 투자신탁의 원본액이 100 억원 

미만인 경우에는 강제로 해지(해산)되거나 사전에 정한 절차에 따라 임의로 해지(해산)될 수 

있습니다. 

 

5. 분류 :  

가.형태별 종류: 투자신탁 

나.운용자산별 종류: 증권(주식) 

다.개방형 폐쇄형․   구분: 개방형(환매가 가능한 투자신탁) 

라.추가형 단위형구분․ : 추가형(추가로 자금납입이 가능한 투자신탁) 

마.특수형태 표시: 종류형(판매보수 등의 차이로 인하여 기준가격이 다른 투자신탁) 

모자형(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집합투자증권을 취득하는 구조의 투자신탁) 

주 1) 집합투자기구의 종류 및 형태에도 불구하고 투자대상은 여러 가지 다양한 자산에 

투자될 수 있습니다 

간간이이투투자자설설명명서서 



 5

 

 

6. 집합투자업자  

회사명 도이치자산운용㈜ 

주소 및 연락처 서울시 종로구 서린동 33 영풍빌딩 19 층 

(대표전화:02-724-7400) 

 

[모 투자신탁의 업무의 위탁] 

집합투자업자는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자산 중 외국에서 발행 또는 

창설되거나 유통되는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업무를 아래와 같이 위탁하고 있으며, 업무 

위탁에 따른 책임은 위탁한 집합투자업자에게 있습니다. 

(1) 업무 위탁 운용사 및 내용 

해당펀드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Europe) 증권 모투자신탁(주식) 

해외위탁운용사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업무위탁범위 외국통화표시자산에 대한 운용업무,운용지시,단순매매주문업무 등 

 (2) 해외위탁집합투자업자 개요 

해외위탁운용사명 디더블류에스 파이낸스  서비스 지엠비에이치  

(DWS Finanz-Service GmbH) 

주요 주주 디더블류에스 홀딩스 & 서비스 (DWS Holding & Service GmbH) 

회사 연혁 설립일:1992.9.30.  KABA Beteiligungsgesellschaft mbH 설립 

사명변경:1997.1.29 자로 현 DWS Finanz-Service GmbH 로 사명변경

회사 주소 Mainzer Landstraße 178-190  

Frankfurt am Main, Germany 

 

Ⅱ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정보 

11..  주주요요  투투자자대대상상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 내용 

1)모투자신탁 100%이하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Europe)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상기 투자신탁에 대한 비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2)단기 대출 
및 금융기관
에의 예치 

10%이하 법 제 83 조 제 4 항에 따른 단기대출 

만기가 1 년 이내인 법시행령 제 79 조제 2 항제 5 호 각목의 
금융기관에의 예치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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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 집합투자업자가 수익자들에게 최선의 이익이 된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40%이하의 범위
내에서 10%를 초과할 수 있습니다. 

3)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법 시행령 제 268 조 제 3 항의 규정에 의한 신탁업자 고유재산과의 거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주요투자대상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Europe)증권 모투자신탁(주식)”에 적용되는 투자대상 및 
투자한도 

투자대상 투자비율 주요내용 

1) 주식 60%이상 

법 제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지분증권 중 주권, 신주인수권

이 표시된 것 및 법 제4조제8항의 규정에 의한 증권예탁증권 

중 지분증권과 관련된 증권예탁증권(법 제9조제15항제3호의 

주권상장법인이 발행한 것 및 증권시장에 기업공개를 위하여 

발행한 공모주등에 한한다)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

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주식”이라 한다) 

2)집합투자증

권 

5%이하 

 

법 제110조에 의하여 신탁업자가 발행한 수익증권, 법 제9

조제21항의 규정에 의한 집합투자증권 및 이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것으로서 외국통화로 표시된 것(이하 “집합투자증권

등”이라 한다) 

(단, ETF는 30%까지 투자가능, 외화자산에만 운용하는 집합

투자증권 20%까지 가능) 

3)파생상품 

파생상품매

매에 따른 

위험평가액

이 투자신탁 

자산총액의 

10%이하 

법 제5조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장내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내파생상품”이라 한다) 

 

법 제5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장외파생상품으로서 

주식•통화나 주식•통화의 가격, 지표, 단위 또는 이를 기초로 

하는 지수 등에 연계된 것(이하 “장외파생상품”이라 한다) 

4)기타 

집합투자업자는 환매를 원활하게 하고 투자대기자금을 효율적으로 운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운용합니다: 

1. 단기대출 (30일 이내의 금융기관간 단기자금거래에 의한 자금공여) 

2. 금융기관에의 예치(만기1년이내인 상품에 한정됨) 

3. 상기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는 외화표시자산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1) 투자목적 

-자 투자신탁 

이 투자신탁은 주로 주식에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에 투자하여 모투자신탁에서 투자하고 

있는 투자대상국가 주식의 가격상승에 따른 수익추구를 목적으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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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모투자신탁–

모(주식)) 

이 투자신탁은 유럽 국가 관련 주식 (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기타 유럽 국가 등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여 유럽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주식 투자신탁으로 투자하는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시 자본수익을 추구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상기의 투자목적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으며, 집합투자업자, 신탁업자, 

판매회사 등 이 투자신탁과 관련된 어떤 당사자도 투자원금의 보장 또는 투자목적의 달성을 

보장하지 아니합니다. 

 

(2) 투자전략 및 위험관리 

모투자신탁의 주요 투자전략 :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Europe) 증권 모투자신탁–

모(주식) 

이 투자신탁은 유럽 국가 관련 주식(독일, 프랑스, 스위스, 이탈리아, 영국, 네덜란드, 

스웨덴, 핀란드, 오스트리아, 벨기에, 기타 유럽 국가 등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하여 유럽주식시장에 상장된 주식)에 주로 투자하여 투자대상 종목의 주가 상승시 

자본이익을 추구합니다. 

 

환위험 관리전략 

이 투자신탁의 모투자신탁은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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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비교지수 : MSCI Europe Index 90% + 콜금리 10% 

(MSCI 지수: 모건스탠리의 자회사 MSCI (Morgan Stanley Capital International)가 작성하여 발표) 

선진 유럽 지역의 선별된 우량주 위주로 구성하여 지수화한 MSCI Europe Index 는 유럽 

시장에 투자하는 이 투자신탁의 성과 비교를 위해 비교지수로 선택되었습니다. 그러나 

비교지수는 회사의 판단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에는 법제89조제2항에 따라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 및 한구금융투자협회의 인터넷 홈페이지와 집합투자업자, 

판매회사의 본•지점 및 영업소에 게시하고 전자우편을 통하여 수익자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3.수익구조 
이 투자신탁은 투자신탁재산의 100% 이하 (실질 투자 비중 90% 이상)를 모투자신탁이 

발행하는 수익증권에 투자하는 자투자신탁으로서 모투자신탁의 운용실적에 따라 주된 이익 

또는 손실이 결정됩니다. 

 
 
 
 
 
 
 
 
 
 
 
 
 
 
 
 
4. 주요 투자위험 
 
아래의 투자위험은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의 투자위험을 기준으로 
작성되었습니다. 상품가입시 반드시 인지해야 할 위험들을 상세히 기재하고 있으나, 아래의 
내용이 이 집합투자기구에 의한 투자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위험을 포함하는 것은 
아닙니다. 
가. 일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투자원본에 대한 
손실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 실적에 따른 실적배당상품으로 관련법령은 이에 
대해서는 원리금을 보장하거나 보호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투자원본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손실의 위험이 존재하며 
투자금액의 손실 내지 감소의 위험은 전적으로 투자자가 부담합니다. 
집합투자업자나 판매회사 등 어떤 당사자도 투자손실에 대하여 
책임을 지지 아니합니다.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모투자신탁 (주식)

도이치 DWS 프리미어 유럽 증권 자투자신탁 (주식)

유럽 국가 관련 주식에 60%이상 투자

종류형 A

선취수수료부과 제한없음

종류형 C-I

집합투자기구 등

종류형 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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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등  
가격변동 
위험 

개별 해외 국가의 법률에 의해서 설립된 법인이 발행한 해외주식에
주로 투자하기 때문에 운용성과는 동 국가들의 주식의 가격변동에 의해
결정됩니다.  

환율변동 
위험 

이 투자신탁의 외화 표시자산에 투자할 수 있으므로 해당 표시 통화와
원화 간의 환율변동 위험에 노출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외국 통화의
환율변동으로 당해 투자신탁재산의 가치변동에 영향을 줄 수 있으므로
자산운용사는 환헤지를 수행하며 헤지 전략은 다음과 같습니다. 주된
헤지수단은 국내시장 및 해외시장의 통화선물등을 이용하여 헤지할
예정입니다. 

-환헤지 전략- 

가. 달러화, 유로화, 엔화 및 파운드화 표시 자산 : 목표 환헤지 비율은

투자금액의 50% 수준이지만, 시장상황 등에 따라 환 헤지 비율이

조정될 수 있습니다. 

나. 기타통화 표시자산: 원칙적으로 헤지를 하지 아니합니다. 단, 

헤지방법,헤지효과 등을 고려하여 운용사가 헤지전략을 수행할 수

있습니다. 

※ 상기 헤지전략 및 비중은 시장상황에 따라 변동될 수 있으며, 

환헤지전략이 반드시 달성된다는 보장은 없습니다. 

 

※ 해당국 통화의 가치가 올라가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이 환차익을 얻을
수 있으나, 목표 환헤지 비율대로 환헤지를 실시하는 경우 오히려
추가적 이익기회가 상실될 수 있습니다 

환헤지 계획에도 불구하고 환헤지 거래상대방의 거래불능 상황 또는

해당 통화의 거래가 일시적 혹은 상당기간 시장에서 거래되지 못하는

상황이 되는 등 환헤지 전략수행이 불가능한 상황에 직면할 수 있으며, 

이 경우 헤지 거래가 전액 실행되지 못하거나 환율변동 위험이 감소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은 추가형, 개방형 집합투자기구로서 수시로 입출금이

이루어지는 등 환헤지를 위하여 파생상품에 투자하더라도

환율변동위험을 완전히 제거할 수는 없습니다.  

거래상대방 

및 신용위험 

이 투자신탁 재산의 가치는 투자신탁 재산이 보유하고 있는 해외 

유가증권, 파생상품, 단기 금융상품을 발행한 개별회사가 신용등급의 

하락 또는 부도 등과 같은 신용사건에 노출되는 경우 급격히 변동될 

수 있습니다.  

 

나. 특수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시장위험 및  

개별유가증권 

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대상 국가의 지정학적 위험 및 투자유가증권의 

가치에 부정적으로 작용하는 관련 증권시장의 법령 및 제도의 

급격한 변화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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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위험 
이 투자신탁은 투자하는 국가 등의 정치적, 법적, 경제적 또는 

규제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발생할 수 있는 국가 위험에 노출됩니다. 

 

다. 기타 투자위험 

구     분 주 요 내 용 

환매위험 
환매청구일로부터 환매대금결정일까지의 가치변동에 따른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유동성 위험 
증권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거래량이 풍부하지 못한 종목에 투자할
경우 투자대상종목의 유동성 부족에 따른 환금성의 결여가
투자신탁재산 가치의 하락을 초래할 위험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오퍼레이션 위험 

해외투자의 경우 국내투자와 달리 시차에 의한 시장폐장 및 개장시기의
차이로 인해 신탁재산의 평가에 있어 시차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결제과정 및 현금 운용과정에서 운용적인 위험이
국내투자보다 더 높습니다.  

해외자산  
투자관련  
가격평가위험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해외자산과 관련, 발행자, 자산보관 및
수탁업무를 취급하는 기관, 기타 가격 정보를 제공하는 기관 등이
해당자산의 가격 및 수량 등 기준가 계산에 필요한 정보를 잘못 또는
지연하여 공시하거나 통보하는 등의 오류가 발생할 경우, 그러한
사유들은 이 투자신탁의 기준가격 산정에 영향을 미칠 위험이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다른 투자위험에 관한 사항은 정식투자설명서를 참조하여주시기 바랍니다. 

5.투자위험에 적합한 투자자유형 

집합투자업자는 투자신탁의 원본손실 가능성을 기준으로 펀드의 위험등급을 분류하고 

있습니다. 또한 원본손실가능성의 판단기준으로는 가격하락위험, 신용위험, 유동성 위험, 

집중위험 등이 있습니다. 이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모투자신탁은 채권등에 비하여 

가격변동성이 큰 위험이 있으므로 은 주로 해외에 상장ㆍ등록 또는 거래되는 유가증권 등에 

주로 투자하므로 5 등급중 1 등급에 해당되는 매우 높은 위험수준의 투자위험을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투자신탁은 해당투자신탁 투자대상 국가의 경제여건의 변화와 주식의 가치변동이 

상관관계가 있음을 이해하며 외국통화로 표시된 투자대상 국가의 주식과 관련된 높은 

수준의 투자위험을 감내할 수 있고 투자원본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위험을 잘 아는 

투자자에게 적합합니다. 

 
<투자위험등급 기준> 

등급 위험수준 내용 

1 등급 
매우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 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상 투자하는 투자신탁 
-구조화된 파생상품투자신탁(원금보존형 포함) 

2 등급 높은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6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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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등급 중간 위험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주식(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집합투자증권 포함) 및 주식관련
파생상품에 30%이하 투자하는 투자신탁 

4 등급 낮은 위험 -국공채 및 회사채 등 채무증권에 투자하는 증권투자신탁 

5 등급 
매우 낮은 

위험 
-MMF 

  
66..운용전문인력 
 

성명 생년 직위 

운용현황 

주요 운용경력 및 이력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규모 

이정원 1974 차장 99  18,585(억좌) 
도이치자산운용 운용팀 
(2005.06 ~ )  

주 1) 이 투자신탁의 운용은 해외자산운용팀이 담당하며, 상기인은 이 투자신탁의 투자전략 
수립 및 투자 의사결정 등에 주도적 핵심적 역할을 수행하는 책임운용전문인력입니다. 
(주 2)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및 규모를 산정할 때 모자형구조의 모집합투자기구는 

제외합니다.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수 중 성과보수가 있는 집합투자기구 운용 규모: 해당사항 없음 

 
[위탁운용사 운용전문인력] 

펀드매니저 Michael Sieghart, CFA, Managing Director  

유럽 주식 펀드 수석 매니저, 프랑크푸르트, 독일 

운용자산규모 운용규모: Euro 671.138 mn (2008년말 기준) 

운용중인 다른 집합투자기구: 

DWS Invest European Equities 

DWS Invest European Equities 130/30 

DWS Invest European Stars 

DWS Sterne Europas 

과거운용경력 1997년 DWS Investment 유럽 담당 주식팀 입사 

비엔나 경제경영 대학원 재무 및 경제학 석사  

  

77..  투투자자실실적적  추추이이((세세전전  기기준준))  

(1) 연평균 수익률(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 최근 2 년 최근 3 년 최근 5 년 설정이후 

08.03.01 
~09.02.28

      
07.03.06 

~09.02.28

투자신탁전체  -30.99        -18.82  
종류 A -32.38        -20.45  
종류 C1 -33.06        -21.27  
종류 C-I -31.65        -26.25  
비교지수  -38.94        -24.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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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1)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 2) 설정일 이후 수익률의 경우 각 종류별로 설정시점이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수익률의 편차가 커질 수 

있습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Europe Index 90% + 콜금리 10%) 

 

 (2) 연도별 수익률 추이(세전 기준) (단위:%) 

기간  

최근 1 년차 최근 2 년차 최근 3 년차 최근 4 년차 최근 5 년차

08.03.01 
~09.02.28

07.03.06 
~08.02.29

      

투자신탁전체  -30.99  -2.83        
종류 A -32.38  -4.61        
종류 C1 -33.06  -5.54        
종류 C-I -31.65  -9.66        
비교지수   -38.94  -5.40        

주 1) 위의 수익률은 해당 기간의 기간수익률이며 종류별로 운용기간이 표 상단에 기재된 기간에 미달하는 경우 

해당 수익률 기재를 생략하였습니다  

주 2) 투자신탁전체의 수익률은 보수 및 수수료 차감전 수익률입니다.  

주 3) 비교지수의 수익률에는 운용보수 등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이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비교지수: MSCI Europe Index 90% + 콜금리 10%) 
※ 연평균 수익률 및 연도별 수익률에 관한 정보는 신고서 또는 투자설명서의 작성기준일로 
산정한 수익률로 실제 투자시점의 수익률은 크게 다를 수 있으므로 별도로 확인하셔야 
합니다. 
 
 
 

Ⅲ  매입․환매관련 정보 

 
1. 수수료 및 보수  
1) 이 투자신탁은 운용 및 판매 등의 대가로 수수료 및 보수를 지급하게 되며, 가입자격에 
따라 아래와 같이 보수 및 수수료 등의 차이가 있습니다. 
2) 이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는 판매보수와 관련하여 집합투자증권의 판매회사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 중개업자)로부터 해당 집합투자기구의 투자자에게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용역의 대가에 관한 내용이 기재된 자료를 교부받고 설명받으셔야 합니다. 
 
(1) 투자자에게 직접 부과되는 수수료  

구분 
지급비율 (연간, %) 비고 

(지급시기) A C1 C-I 

선취판매수수
료 

납입금액의 
1.00% 

- 매입시 

환매수수료 
 

90일 미만 – 이익금의 70% 
90일 이상 – 없음 

(보유기간에 따라 이익금 기준 징수) 

환매시 
 

 
(2) 집합투자기구에 부과되는 보수 및 비용 

명칭(클래스) 가입자격 구분 
부과비율 
(연간,%) 

부과시기 

A 
선취판매수
수료 징구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0  최초설정일
로 부터 판매회사보수 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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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탁업자보수 0.0600  매 3 개월 
후급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30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1.8880  - 

합성 총보수ㆍ비용*   1.9712  - 

증권 거래비용 0.0584  사유 발생시 

C1 제한없음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0  
최초설정일

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2.00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83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2.8933  - 

합성 총보수ㆍ비용*   2.9740  - 

증권 거래비용 0.0587  사유 발생시 

C-I 

간접투자기
구, 변액 

보험기관투
자자기금, 
100 억이상 
매입한개인

, 
500 억이상 

매입한 
법인 

집합투자업자보수 0.8000  
최초설정일

로 부터 
매 3 개월 

후급 

판매회사보수 0.0300  

신탁업자보수 0.0600  

일반사무관리회사보수 0.0250  

기타비용 0.0024  사유 발생시 

총보수ㆍ비용 0.9174  - 

합성 총보수ㆍ비용*   1.0267  - 

증권 거래비용 0.0515  사유 발생시 

(주1) 기타비용은 증권의 예탁 및 결제비용 등 이 투자신탁에서 경상적, 반복적으로 
지출되는 비용 (증권거래비용 및 금융비용 제외)등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기타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기타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3.06 ~ 2008.03.05 ] 
(주2) 증권거래비용은 회계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직전 회계연도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추정치로 사용하며, 회계기간이 경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작성일까지의 증권거래비용 
비율을 연환산하여 추정치로 사용하므로 실제 비용은 이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 [직전 
회계연도 : 2007.03.06 ~ 2008.03.05 ]    
(주 3) 기타비용 및 증권거래비용 외에 증권신고서 제출에 따라 금융감독원에 납부하여야 
하는 발행분담금 등의 비용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습니다.     
(주4)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주5) 합성 총보수ㆍ비용 비율은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에서 지출되는 보수와 기타비용에 
이 투자신탁(자투자신탁)이 모투자신탁에 투자한 비율을 안분한 모투자신탁의 보수와 
기타비용을 합한 총액을 순자산 연평잔액으로 나누어 산출합니다.  
      
※ 1,000만원을 투자할 경우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수수료 및 보수ㆍ비용의 투가기간별 예시 
(단위:천원) 

구분 투자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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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년후 3 년후 5 년후 10 년후 

종류형 A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202 624  1,072  2,314  

종류형 C1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305 932  1,585  3,331  

종류형 C-I 판매수수료 및보수･비용 105 328  569  1,260  

(주 1) 투자자가 1,000 만원을 투자했을 경우 직ㆍ간접적으로 부담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수료 
또는 총보수ㆍ비용을 누계적으로 산출한 것입니다. 이익금은 모두 재투자하며, 연간 
투자수익률은 5%, 수수료율 및 총 보수ㆍ비용비율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실제 투자자가 부담하게 되는 보수 및 비용은 기타비용의 변동, 보수의 인상 또는 인하 
여부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2. 과세 
 
(1) 투자신탁에 대한 과세 : 별도의 세금부담이 없는 것이 원칙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는 소득이 발생하는 투자신탁 단계에서의 과세와 수익자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단계에서의 과세로 나누어집니다. 

투자신탁 단계에서는 소득에 대해서 별도의 세금 부담을 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투자신탁에서 납부한 채권 등의 이자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모두 

환급을 받고 있습니다. 

발생 소득에 대한 세금 외에 투자재산의 매입, 보유, 처분 등에서 발생하는 증권거래세 및 

기타 세금에 대해서는 투자신탁의 비용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다만, 해당 펀드가 

일정요건 1)을 만족하는 경우에는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증권거래세 등의 면제 또는 감면 

혜택을 받게 됩니다.  

 

(2) 수익자에 대한 과세 : 원천징수 원칙 

투자신탁의 투자자는 과표기준가를 기준으로 과세됩니다. 과표기준가격이란 세금을 산정하기 

위한 기준가격으로 신탁재산의 운용수익 중 채권이자에 대한 이자소득, 주식의 배당에 대한 

배당소득 등 과세대상 수익만을 고려하여 산출합니다. 이는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ㆍ판매회사ㆍ한국금융투자협회 인터넷홈페이지 등에서 기준가격과 함께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수익자는 투자신탁의 이익을 지급받는 날, 특약에 의하여 원본에 전입하는 날, 또는 계약을 

연장하는 날에 세금을 원천징수 당하게 됩니다. 다만, 해당 투자신탁의 과세상 이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유가증권 시장 및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유가증권(채권 등 제외) 및 이를 대상으로 하는 선물, 벤처기업의 주식 등에서 발생하는 

매매․평가 손익은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또한, 2007 년 6 월 1 일부터 2009 년 12 월 31 일까지 한시적으로 거주자에 한하여 

투자신탁이 투자하는 외국상장주식의 매매․평가 손익도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서 

제외하고 있습니다. 

국내외상장주식 등에 대한 손익을 과세대상에서 제외하고 있으므로, 수익자 입장에서는 

투자손실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이유로 과세될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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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국내외상장주식 등의 매매․평가 손실이 채권이자, 주식배당, 비상장주식 평가 

등에서 발생하는 이익보다 큰 경우 

(나) 2007 년 6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이익보다 2007 년 6 월 

1 일 이후 발생하는 외국상장주식의 평가 손실이 더 큰 경우 (∵ 2007 년 6 월 1 일 

이전 가입한 수익자에 한하여 2007 년 6 월 1 일 이전에 발생한 외국상장주식 평가 

이익부분은 수익자의 과세대상 이익에 포함) 

 

(3) 수익자에 대한 과세율: 개인 15.4% (주민세 포함), 일반법인 14% 

거주자 개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에 대해서는 15.4% (소득세 14%, 주민세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개인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되나, 연간 금융소득(이자, 배당소득)이 

4 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유형별 소득을 합산하여 개인소득세율(최고한도 세율 

35%)로 종합과세 됩니다.  

내국법인이 받는 투자신탁의 과세이익은 14%의 세율로 원천징수 (금융기관 등의 경우에는 

제외)됩니다. 이러한 소득은 법인의 결산 시점에 투자신탁으로부터 받게 되는 수입금액과 

다른 법인 수입금액 전체를 합산한 소득에 대하여 법인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하며, 이전에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공제 받게 됩니다.  

 

※ 상기 투자소득에 대한 과세내용은 정부 정책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 증권거래세 면제대상 범위가 변경됨에 따라 이 투자신탁의 경우 공모투자신탁임에도 

불구하고 관계법령에서 정하는 일정요건 1)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 증권거래세 면제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주 1) [증권거래세의 면제요건]  

증권거래세의 면제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모든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가. 법 제 9 조제 7 항 및 제 9 항에 따른 모집 또는 매출의 방법으로 같은 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을 발행할 것  

나.  법 제 9 조제 21 항에 따른 집합투자증권에 투자한 투자자 수가 30 인을 초과할 것  

다. 30 인(집합투자자가 150 인 미만인 경우에는 그 전체 집합투자자 수의 100 분의 20 에 

상당하는 수) 이하의 집합투자자가 해당 투자신탁 및 투자회사가 발행한 집합투자증권 

총수의 100 분의 95 이상을 보유하지 아니할 것 

 

 
3. 기준가격 산정 및 매입․환매 절차  
 
(1) 기준가격 산정 

구 분 내  용 

기준가격 

산정방법 

당일 발표하는 기준가격[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그 직전일의 

대차대조표상에 계상된 투자신탁[당해 종류 수익증권의 상당액]의 

자산총액에서 부채총액을 차감한 금액(이하 "순자산총액[당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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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수익증권의 순자산총액]"이라 합니다)을 직전일의 수익증권 [당해 

종류 수익증권]총좌수로 나누어 산출하며, 1,000좌 단위로 원미만 

셋째자리에서 4사5입하여 원미만 둘째자리까지 계산합니다. 

Class 간 

기준가격이 

상이한 이유 

펀드 간 판매 보수의 차이로 인하여 펀드 Class간 기준가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기준가격 

산정주기 

기준가격은 매일 산정합니다. 다만 수익자가 없는 종류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은 산정ㆍ공지하지 아니합니다. 

기준가격 

공시시기 
산정된 기준가격을 매일 공고ㆍ게시합니다. 

기준가격 

공시방법 및 

공시장소 

판매회사 영업점, 집합투자업자(www.deam-korea.com)· 판매회사, 

금융투자협회(www.kofia.or.kr)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시 

 
(2) 매입 및 환매 절차 
 
매입방법 
이 투자신탁의 집합투자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매입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판매사에서 온라인 판매를 개시하는 경우, 온라인을 통한 
매입도 가능합니다. 투자신탁의 매입시 자동이체를 통한 자금납입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매입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의 다음 영업일에 
발표하는 수익증권 기준가격 적용  
(나) 오후 17시 경과 후 자금을 납입한 경우 : 자금을 납입한 영업일로부터 제3영업일에 
공고되는 수익증권의 기준가격 적용 
(다) 단, 이 투자신탁을 최초로 설정하는 때에는 투자신탁 최초설정일의 기준가격은 
1,000원으로 합니다. 

수익증권의 환매 
이 투자신탁의 수익증권은 판매회사 영업시간 중 판매회사 창구에서 직접 환매 청구하실 수 
있습니다. 
환매청구시 적용되는 기준가격 

(가) 오후 17시 이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3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8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나) 오후 17시 이후 환매를 청구한 경우: 환매를 청구한 날로부터 제4영업일의 
수익증권의 기준가격을 적용하여 제9영업일에 환매금액 지급 
(다) 판매회사가 해산, 허가 취소, 업무정지 등의 사유 (이하 “해산등”)로 인하여 
환매청구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집합투자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으며, 
집합투자업자가 해산 등으로 인하여 환매에 응할 수 없는 경우에는 신탁업자에 직접 
청구할 수 있습니다. 
 

영업일이라 함은 한국 거래소의 개장일을 말합니다.  
 
전환절차 및 방법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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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V  요약 재무정보 

 
대차대조표 (단위:원)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08.09.05 ) ( 2008.03.05 ) 

운용자산 25,425,362,166 31,926,355,395 
  증권 23,857,325,091 30,501,077,706 
  파생상품 0 0 
  부동산/실물자산 0 0 
  현금 및 예치금 1,311,280,387 1,204,666,077 
  기타 운용자산 256,756,688 220,611,612 
기타자산 0 0 
자산총계 25,425,362,166 31,926,355,395 
운용부채 255,191,475 220,737,339 
기타부채 27,970 12,193 
부채총계 255,219,445 220,749,532 
원본 28,036,827,663 33,531,781,595 
수익조정금 -132,027,952 -435,323,852 
이익잉여금 -1,075,714,214 -955,528,028 
자본총계 26,829,085,497 32,140,929,715 

 
손익계산서 (단위:원) 

항       목 
제 2 기 제 1 기 

( 2008.03.06 - 2008.09.05 ) ( 2007.03.06 - 2008.03.05 ) 

운용수익 -1,206,765,234 -1,388,541,880 

  이자수익 31,073,874 29,648,865 

  배당수익 0 0 

  매매/평가차익(손) -1,237,839,108 -1,418,190,745 

기타수익 0 0 

운용비용 0 0 

  관련회사 보수 0 0 

  매매수수료 0 0 

기타비용 976,932 2,310,000 

당기순이익 -1,207,742,166 -1,390,851,880 

매매회전율 0.00 0.00 

*제 2 기 자료는 1 년미만 경과로 반기 자료를 작성하였습니다. 


